
 로그인      회원가입      열린마당 

 

NEW YORK

68 °F CLEAR 

 
Internet Explorer c

 한국일보 본국    한국아이닷컴    The Korea Times 

뉴스홈 > 종합/사회 0  Like     

245i 조항 (불법 체류 구제 법안) 

입력일자: 2010-10-07 (목)  

245i 조항은 불법 이민자를 위한 구제 법안이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밀입

국했거나 오랫동안 불법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첫째,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한다. 이민 신청서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 특별이민 (종교이민) 청원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등이다. 그리고 노동허가서가 필

요한 취업이민인 경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를 영주권 신청 기준 날짜로 한다.  

 

둘째, 만약 1998년 1월 14일 후에 그러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것은 I?94 혹은 이민국에서 온 통지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증빙자료가 없다면 운전면허증, 병원기록, 학교기록, 세금보고서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이민 청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야한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청

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됐다면 이민 청원서는 당연히 접수당시 승인 받을

수 있었다고 이민국에서 간주한다.  

 

반면 이민 청원서가 거절됐다면 거절된 사유가 중요하다. 서류가 거절된 이유가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 발생되

었다면 청원서는 접수됐을 당시 승인될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어서 가족초청 청원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민법이 바뀌었다든지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대어 폐업했다든지 등의 이유라면 서류가 거절되었어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류에 이민 청원자의 자격이 처음부터 부족했었거나 사기로 인하여 거절되었다면 청원서 접수당시 승인

될 수 없었다고 이민국은 판단한다.  

 

만약 서류 보완요청이 있었는데 서류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거절되었다면 제출하지 못했던 서류

를 다시금 제출해야한다. 이민국은 그 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에 새로운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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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취업이민인 경우 좀 다른 법적기준이 적용된다. 노동부에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일단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받아드렸다면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접수 시 승인받을 수 있었다고 간주된다. 노동부에서

는 신청서가 접수 당시 승인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245i 조항은 넓게 적용된다.  

 

만약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21세가 넘어 

더 이상 가족초청 청원서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하여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밀입국을 하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 배우자

와 결혼했을 당시 전 배우자의 이민 서류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됐고 전 배우자가 2000년 12

월 21일에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다면 전 배우자와 함께 245i 조항의 해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결

혼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2001년 4월 이후에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을 경우에도 온 가족(배우자와 21

세 미만의 자녀)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5i 조항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오랫동안 희망이 되었다. 245i 조항이 법이 된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245i 조항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245i 조항이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245i 조항이 새롭게 통과 된다면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Law offices of Isaac Lee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Newspaper 

 "한국일보 전자신문 정말 빠르고 편리해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독자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줄 푸드 매거진을 온라인으로 쉽게 

 

Page 2 of 2koreatimes.com - 인터넷 미주 한국일보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정상의 신문


